
붙임2. 상세 지원안내 [기업주도형 ② - 시제품 제작]

ㅇ 지원목적 : 정식 상품화 또는 완제품 출시에 앞서 성공 가능성 제고

ㅇ 지원한도 : 공급가액의 90%(단, 최대 6,000천원 이내)

ㅇ 지원내용

  - 시제품 도면 설계비

  -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목업비 또는 금형비

ㅇ 지원조건 : 신규 출시를 목표로 하는 시제품에 한하여 지원

ㅇ 지원제외

  - 원재료 또는 부품 등의 단순 재료 구매비용 지원 불가

  - 단순 소모품 또는 자산 취득성 구매 및 제작 건 지원 불가

  -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(제작) 건 지원 불가

ㅇ 추진방법 : 기업주도형

  - 선정기업이 거래대금 전액 지불한 후 지원금 지급

ㅇ 추진절차

  - (선정기업) 과업 수행 및 거래대금 전액 거래처에 지불

  - (선정기업)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, 증빙자료를 진흥원에 제출

  - (진흥원)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,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


